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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법사위, 민생특위에서 의뢰한 「소득세법 개정안」등  

3건 체계자구 심사‧‧의결

-  서민 부담 경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「개별소비세법 개정안」 및 

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개정안」  등 세법 3건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-

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(위원장 김도읍)는 오늘(8.1.)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

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7월 29일(금)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「개별

소비세법 개정안」, 「교통‧에너지‧환경세법 개정안」, ｢소득세법 개정안｣ 등 

총 3건의 법률안*을 심사‧의결하였다.

   * 위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「국회법」 

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하여 상정함. 

  

  「개별소비세법 개정안」 및 「교통‧에너지‧환경세법 개정안」은 등유, 중

유,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, 경유에 부

과되는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4년 

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으로, 국민들의 유류비 부

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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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소득세법 개정안」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근로자가 받는 식사 및 식사

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

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식비 

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

 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

정이다. //끝.


